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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원 노동조합 합법화 구 건의

우리나라 헌법 33조에는 공 원이 노동조합을 결 할  있도록 보장 어 있을 뿐 

아니라 보편 인 국  이며, 우리나라가 경  개 구(OECD) 회원국 가입조건

로 공 원의 결사자  단체교 권 같  법체계를 국  에 맞게 개 한다는 것

이었습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가입 국가  공 원 노조를 인 하지 

않는 일한 국가이며, 재 국 노동 구(ILO)에 도 한국 부에 공 원 노조 립  

가입권을 인 할 것을  차  구한  있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에 는 공 원노동조합의 시  상조론과 일부 국민 여론의 

핑계로 공 원들의 결사체인 국공 원직장 의회의 실체를 부 함 로  화의 을 

닫고 있 며, 지난 3. 23 공직사회 개 과 공 원노동 본권회복을 치로 하는 국공

원노동조합의 공식 출범을 둘러싸고 부  공 원노동조합이 면 치를 하고 있는 등 

많  국민들   시국을 심히 우 하고 있습니다. 한 공 원노동조합의 허용  시

인 로 거역할  없음  부도 잘 알고 있 면  굳이 교조의 립 때  같이 

많  해직자 양산과 엄청난 사회  손실을 가 지 않을까 우 니다.

  진 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면 부는 당사자인 공 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 하고 

로지 화  타 로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부가 공약한 로 국  에 맞는 공

원노동 본권을 보장하여 공 원 노동조합이 개 의 주체로  역할을 다 할  있도록 

다시 한번 인식해 주 를 간곡히 구하는 입니다.

 

역사의 퀴는 뒤로 돌아가지 않고, 언 가는 인 해야 할 공 원노동 본권이라면 

부는 보다 향 인 자 로 많  자나 구속자를 양산하지 말고 공 원노동조합

이 생산 인 사회주체로 장할  있도록 을 마 함이 타당하다는 인식을 우리 모

두는 공감합니다.



  이에 사천시의회는 부가 공 원노동조합의 결 과 하여 탄압 책보다는 국공

원노동조합의 실체를 인 하고 그 표들과 충분한 화  타 을 통해 공 원노동조

합이 국민의 축복 속에 합법화   있도록 극 노 해  것을 건의하는 입니다.

2002.    5.    27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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